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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심          판

사       건        2017느단73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

청  구  인        갑 (1978년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송달장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

상  대  방         을 (1983년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

                   송달장소  부산구치소 

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

        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

                   담당변호사 

사 건 본 인        병 (2013년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

주       문

1.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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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   유

1. 인정사실

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.

  가.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. 3. 25. 혼인신고를 하였으며,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

다.

  나.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드단10123 이혼 등 사건에서 20

15. 10. 8.자로 “1. 원고(이 사건의 청구인)와 피고(이 사건의 상대방)는 이혼한다. 2. 

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.”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

있었고, 2015. 10. 31.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.

  다. 상대방은 현재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.

2. 주장과 판단

  청구인은, 상대방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고, 편취한 금액이 1억 

원이 넘으며 상대방과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

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,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사

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  상대방이 현재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은 인정되나, 기록과 심문 전체

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, 즉,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부터 모친과 

오빠의 도움을 받아 이들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한 점, 현재도 상대방의 모친과 오빠

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, 이들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, 청

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과 규칙적인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지내온 점, 청구인이 생업에 

종사할 경우 발생하는 양육자의 공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

추어보면,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, 

그 모친과 오빠가 양육보조자로서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

리를 위하여 합당하다. 그러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

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,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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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윤    재    남

3. 결 론

 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2017.  6.  21.


